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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February 6, 2024,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s a 

special law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energy and resource security crisis caused by the expansion 

of global energy and resource uncertainties. As a resource-poor country with a larg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xports,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crucial for Korea. However, in a context in 

which trade wars intensify, economic blockades are imposed, major countries weaponize their 

resources, and geopolitical crises continue, the special law was enacted to respond to resource security 

crises mor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an outline and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and explains its significance for Korea's economy and 

energy and resource supply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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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에너지·자원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

별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2월 6일 공포되었다. 자원 빈국이자 수출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무역전쟁이 심각해지면서 경제블록

화가 형성되고,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강화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자

원안보 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개요와 구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에너지·자원 수급

에서 이 특별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주요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자원안보, 자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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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4년 1월 9일에 글로벌 에너지·자원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1) 2024년 2월 6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이다. 법제

처2)에 따르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

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원안보

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

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

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무역전쟁이 심각해지면서 경

제 블록화가 형성되고,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강화되고,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정되었다. 그동

안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

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시가스법｣), ｢광

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대상

의 개별법으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왔다. 특정 에

너지원만을 고려한 대응은 단절되고 산재한 개별법에 의존

했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주요 자원들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자

원안보 특별법｣은 에너지와 자원 전반의 안보를 아우르는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자원 빈국이자 수출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안정

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는 ｢국가자원안

보 특별법｣ 외에 2023년 6월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

품장비산업법)｣을 개정하였고, 12월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을 제

정하였다.3) 이번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황운하, 양금희, 김한정 의원 등 3명

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통합안이다. 2022년 8월에 황운하 의원

이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발의하였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양금희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3월에는 김한정 의원도 발의하였다.

2)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59657&viewCls=

lsRvsDocInfoR#

는 이른바 “공급망 3법” 체계를 완성하였다.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공급망 3법 체계는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의 개념, 컨트롤 타

워 구축, 비축사업, 위기대응체계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

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

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

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았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 개발 자원의 국내 비상 반

입 명령, 비축 자원 방출, 비상 광산 증산, 주요 자원의 할당·

배급,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를 개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에너지·자원 수급에서 이 특별법이 갖

는 의의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파악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

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개요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배경, 제정 이유 등을 개괄한다. 그리고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의 구성을 살핀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수

급 관리, 위기 관리, 위기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정

리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론

개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제정 이유를 “자원안보에 관

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

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이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 사후적인 위기대응 체계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

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

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 자원안보 특별법은 앞서 소개한 대로 황운하 의원 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2.11.2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

3)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소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법｣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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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특허소위로 회부된 이후, 404회~409회 국회 임시회를 

거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3.11.22.)에서 축조심사 후 대안반영폐기로 의결되었

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종합 검토하여 정부

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침내 

제21대 국회 제411회 제4차 국회본회의(2024.1.9.)에서 의

결하였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법안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 절

에서 살펴본다.

핵심자원의 범위 설정: 탄소중립, 자원무기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자원안보의 대상과 범위를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 소

재·부품 등으로 확대하여 정의

위기 대비: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

제적 위기식별,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핵심자원 비축 등의 추진 근거 

마련

위기 대응: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책본부

를 구성하며 핵심자원의 비상반입, 비축자원 방출 

등 수급안정조치 근거 규정 마련

특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시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

가 공급, 가격 상한제 실시 요청, 주요 자원의 수입 

부과금 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구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전체 제8장 제44조로 구성되

어 있다. 1장 총칙, 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3장 자원안보위

기 대비, 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7장 보칙, 8장 벌칙이다(Table 1).

우선 1장 총칙 중 제2조(정의)에서 자원안보의 의미를 명

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원안보는 “핵심자원의 가

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

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자

원안보위기는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

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

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

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중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

은 국가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안보정책의 기본방향,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

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컨

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서 제시하고 있

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

의한다. 이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 설치한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

영한다.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에서는 관련 데이터들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SHIELD)의 

구축·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24)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Supply & demand 

(수급 현황·전망), Hub(공급인프라·기반시설), Inventory

(재고·비축물량), Export & import(수출입 현황), Landscape 

(글로벌동향), Database(데이터베이스)의 앞글자를 적용

하여 SHIELD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은 공급기관, 수요자, 연구기관 등에게 핵심자원

의 가격, 재고, 수출․수입량, 국내 매장량, 공급위험 요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4) 

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는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로 구성된

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려면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체

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국가자원안보를 진단·평가하며 공

급망을 점검·분석한다. 그리고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

의 다원화)에서 공급망 다변화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

관은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15조(비축)에서는 자원안보를 위한 비축사업도 명확

히 규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비

축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24)에 따르면, 자원

안보 전담기관(안)으로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석유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

공단을 지정하고,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자

원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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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5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제10조 (국가자원안보의 진단·평가)

제11조 (공급망 점검·분석)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제12조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

제13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제14조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제15조 (비축)

제16조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8조 (재자원화 등)

제19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20조 (공급기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관리 등)

제22조 (핵심수요기관의 지정·관리 등)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1절 위기대응체제

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4조 (자원안보위기 대책 본부)

제25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제26조 (대응훈련 실시)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제27조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제28조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제29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0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1조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부과금의 감면 등)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 (국제협력)

제37조 (연구개발)

제38조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Source: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03.02.,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

A%B0%80%EC%9E%90%EC%9B%90%EC%95%88%EB%B3%B4%ED%8A%B9%EB%B3%84%EB%B2%95/

(20250207,20196,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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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법｣ 제10조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

면 한시적으로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서는 핵심자

원에 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제18조(재자원화 등)로 재자원화도 담았다. 장관은 핵심

자원의 재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조

성할 수 있다.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적·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은 제1절 위기대응체계와 제2절 

수급관리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다.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따르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핵심 자원 수급 관련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

심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

요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서고 관련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

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그리고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으로 자

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더하여 제26조(대응훈련 실시)로 자원

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응훈련도 할 

수 있게 하여 효과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수급관리 긴급 대응으로 위기 시에는 해외에서 개발 중

인 핵심자원의 비상반입도 가능하다. 제27조(위기 시 해외

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르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

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장관이 보상한다. 아울러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

고액 설정 등)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 한해 핵심자원의 판

매가격 최고액도 설정할 수 있다.5) 장관은 핵심자원의 국

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해 판매가 최고액을 정

할 수 있다. 공급기관은 이를 위반해서 판매해선 안되며, 이

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한다. 석유․석탄뿐 아니라 천연

가스,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등에도 상한가를 정할 수 있

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단 석유사업법의 경우 이 조항이 발

동돼 판매가 최고액이 설정된 적은 없다. 

그리고 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에서 자원안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이는 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공급에 관한 특례, 제35조 부담금의 감면 등이다. 이 

5) ｢석유사업법｣과 ｢석탄산업법｣에도 있다.

중에서 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대한 특례는 자원 안보 위

기 발령 시에 가스직도입자들에게 제한적인 비축 의무를 

부과하여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가스의 비축 의무

는 공기업만이 부담하였지만, 이 의무 대상자를 민간부문

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6) 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공

급에 관한 특례는 구매 계약 절차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

며, 위기 시에 수의계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은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36조 국제협력, 제37조 연구개발, 제38조 인

력양성 및 교육·홍보로 구성된다.

결   론

그동안 세계는 국제적으로 형성된 수평적 분업으로 공급

망을 형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제약을 

피하면서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체제를 구성했다. 그렇지만 에너지·자원은 부존 여건

에 따라서 공급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재화처럼 생산

지를 변경하기 매우 어렵다. 에너지·자원이 갖는 대체 불가

능성은 한 나라의 존망을 위해서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안

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2024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

별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

은 주요국 사이의 무역마찰 심화, 빈번한 지정학적 위기 발

생과 지속, 자원무기화의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안

보를 지키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원안보를 확

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강

건성은 생산·소비활동에 직결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갖는 

역할을 재인식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갖는 의

미를 되새기는 것이기도 하다. 더하여 이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

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원수급이 불안하고 공급이 원활하

지 않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같은 위기 시에만 자원 확보나 자원 안보의 필요성을 

6) 이 특례 조항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 사업자가 ｢도시가

스사업법｣에 따라 비축물량을 처분할 수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처분 대상 물량과 기간을 정해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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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국가자원안보 특

별법｣은 위기 시에만 자원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원 수급이 안정적인 때에도 꾸준히 자원 수급 상황을 살피

면서 대비하고 위기를 감지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위기는 즉각적으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발

생하고 시차를 갖고 확산하면서 나타나므로 실제 위기의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여 평시부

터 꾸준히 관찰하면서 위기의 전조를 파악한다면, 경제활

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위기에 따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서 에너지가 갖는 역할을 재평가하여 경제체제 자체를 평

시에 대비하고 위기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로 진

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 “불

확실성”은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인데, 특별법을 바탕으로 그

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

어져 세부 이행 방안까지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이른바 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세기 전인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의 

시작점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은 크다. 자

원 확보의 필요성은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장단계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확보 대상이 일부 달라지

기는 했지만, 자원 확보는 우리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최

대 중요 문제였다. 국내로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내재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면, 나라의 존속과 경제

활동을 위해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자원의 공급 단절이 발생했거나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평시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야만 자원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평시부터 자원안보를 확보하는 자세가 비용 

효과적이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

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굳건한 자원안보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

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같은 하위법령7) 제정을 통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안보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24)에 따르면, 시행

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에서는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설비

의 소재·부품 등 핵심자원 정의, 전담기관 지정 기준 및 주요 업

무, 공급망 점검·분석 기관 및 절차, 자원안보 진단·평가 주기 

및 절차, 평시 비축의무 기관,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기준 등

을 제정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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